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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 에 한 조례 

일부개정조례(안)

의 안

번 호
2007-제1호

발의년월일 : 2007.  1.  12.
발  의  자 : 탁석주. 김유자.
     이정희. 최인환. 이문상

1 .  의결주 문

  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 에 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별지와 같

이 의결한다.

2 .  제 안이 유

   「지방자치법」시행령이 일부개정(법률 제19702호, 2006. 10. 17)되어 지방의회

의원에 한 국내외여비지 기 을 반 코자 하는 것 임. 

3.  주 요골자

 가. 별표 2의 지교통비(1일당) 10,000원 ⇒ 20,000원으로 인상함

    (안제7조제2항)

 나. 별표3의 국가  시도별 등 에 따라 지 하던 국외여비를 단일화 함 (안제7조제3항)

4.  법 근거

   련법령 :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15조 제1항

5 .  개정조례안 : 별첨

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 에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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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 에 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내지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

부     칙

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“별지”

〔별 표  2 〕

국 내 여 비의 지 범 (제7조제2항 련)

(단 :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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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  급
기준액

구  분

철도

운임

선박

운임

항공

운임

자동차

운  임

현지

교통비

(1일당)

숙박비

(1야당)

식비

(1일당)

의회의원 1등급 2등정액 정액 정액 20,000 46,000 25,000

〔별 표  3〕

국 외 여 비의 지 범 (제7조제3항 련)

(단 :미불화)

구 분 항공운임 일  비
(1일당)

숙박비
(1야당

식 비
(1일당)

준비금

15일미만
15일이상
30일미만 30일이상

의  장
부의장 1등정액 35 166 107 140 170 195

의 원 2등정액 30 145 81 130 155 180

《   행》

〔별 표  2 〕



국내여비 지 기 표(제7조제2항)

(단  : 원)

      지급기준액

  구  분

철도

운임

선박

운임

항공

운임

자동차

운  임

현지

교통비

(1일당)

숙박비

(1야당)

식비

(1일당)

의   원 1등급 2등정액 정액 정액 10,000 46,000 25,000

비고 : 1. 의회소재지 내에서의 여행이나 남해군 등 여행거리가 12키로미터미만인 경우에는 지교통비와 식비

만을 지 하여야 한다.

       2. 자동차운임  항공운임의 정액은 교통부장 의 인가요 을 기 으로 하되,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

할인요 을 지 한다.

       3. 철도운임구분표  1등 은 새마을호 특실, 2등 은 새마을호 보통실 3등 은 무궁화호 보통실 는 

통일호 특실을 말하며, 당해 철도운임구분표를 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최고 등 에 

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 한다.

       4. 수로여행시 페리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호  제1호에 해당자에 하여는 특등,  기타의 자에 

하여는 1등운임을 지 하되, 운임의 정액은 해운항만청장의 인가요 을 기 으로 한다.

《개정안》

〔별 표  2 〕

국 내 여 비의 지 범 (제7조제2항)

(단 :원)

     지  급
    기준액

구  분

철도

운임

선박

운임

항공

운임

자동차

운임

현지

교통비

(1일당)

숙박비

(1야당)

식비

(1일당)

의    원 1등급 2등정액 정액 정액 20,000 46,000 25,000

1. 사천시의회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  여행이나 출장  여행거리가 12㎞ 미만인 경우에는 일비와 식비만을 지
하여야 한다.

2. 철도운임구분표  1등 은 새마을호 특실을 가리키며, 당해 철도운임구분 표를 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
선의 열차 최고등 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 한다.

《   행》

〔별 표  3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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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외여비지 기 표(제7조제3항 련)

(단위 : 미불화)

구 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
자동차

운 임

일  비

(1일당)

숙박비

(1야당

식 비

(1일당)

준비금

15일미만
15일이상
30일미만 30일이상

의 장

부의장

∙2등

이상의 등  

구별이 있는 

경우에는 

최상등 의 

철도운임

∙등 구별이 

없는경우에는 

그 승차에 

요하는실비액

∙ 공무상의  

사유로 인하여 

행요  

는 

침 요 을 

필요로 하는 

경우에는 

그 실비액

∙2등

이상의 등  

구별이 있는 

경우에는 

최상등 의 

선박운임

∙등 구별이 

없는경우에는 

그 승선에 

요하는실비액

∙공무상의  

사유로 

인하여 

침 요 을 

필요로 하는 

경우에는 

그 실비액

1등정액

실비액

가등  35

나등  35

다등  35

라등  35

가등  166

나등  120

다등  92

라등  79

가등  107

나등  78

다등  58

라등  49

140 170 195

의 원 2등정액

가등  30

나등  30

다등  30

라등  30

가등  145

나등  90

다등  70

라등  62

가등  81

나등  59

다등  44

라등  37

130 155 180

 ※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은 공무원여비규정 “별표4”에 의거 지급  

《개정안》

〔별 표  3〕

국외여비지급기준표(제7조 제3항 련)

(단위 : 미불화)

구  분 항공운임
일  비

(1일당)

숙박비

(1야당

식 비

(1일당)

준비금

15일미만 15일이상
30일미만 30일이상

의  장

부의장
1등정액 35 166 107 140 170 195

의  원 2등정액 30 145 81 130 155 18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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련 법 령  발 췌

대통령령 제 19702 호

지방 자 치 법  시행 령  일부 개정령  

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7의 표  시․도의회 의원과 시․군․구의회 의원 란의 지교 통 비

(1 일당 ) 란  “ 1 0 , 0 0 0 ” 을  각 각  “ 2 0 , 0 0 0 ” 으 로  한다 .

부    칙

  이 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통령령 제19322호 지방자치법 시행

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4항의 신설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용한다.


